
9-5-1-2. 제도운영상황(징계)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징계제도

정규직(일반정규직)

징계위원회

구성현황

ㅇ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

ㅇ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. 단, 이사장 등이 정하는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의 수

를 최소화 가능

의결정족수
ㅇ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

한 징계수위로부터 시작하여, 과반이 넘는 징계수위에서 합의된 것으로 봄

조합간부 징계시 절차
ㅇ 일반직원과 동일

- 단, 징계에 대한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간주하며, 해고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

정규직(무기계약직)

징계위원회

구성현황

ㅇ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

ㅇ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. 단, 이사장 등이 정하는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의 수

를 최소화 가능

의결정족수
ㅇ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

한 징계수위로부터 시작하여, 과반이 넘는 징계수위에서 합의된 것으로 봄

조합간부 징계시 절차
ㅇ 일반직원과 동일

- 단, 징계에 대한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간주하며, 해고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

비정규직

징계위원회

구성현황

ㅇ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

ㅇ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. 단, 이사장 등이 정하는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의 수

를 최소화 가능

의결정족수
ㅇ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

한 징계수위로부터 시작하여, 과반이 넘는 징계수위에서 합의된 것으로 봄

조합간부 징계시 절차
ㅇ 일반직원과 동일

- 단, 징계에 대한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간주하며, 해고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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